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안 전 건 설 소 방 위 원 회 )

충 청 남 도
( 재 난 안 전 실 )





목  차

   〈 일 반 회 계 〉

       안  정 책 과  -------------------------------- 1

      사 회 재 난 과 -------------------------------- 11

      자 연 재 난 과  ------------------------------- 17  

      하    천    과  ------------------------------- 47  

       





안 전 정 책 과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 1 -





안 정책과

 1.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 4

 2. 비상대비훈련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 포상금 ··· 6

 3.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 8

   (다중이용 건물용 경보통제시스템 집행잔액 반납금)

- 3 -



1. 유아 교통안 용품 지원

정책사업 도민안전 및 재난예방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  : 안 취약계층인 유아를 상으로 교통안 용품 지원을 통해 유아 안 확보는 

물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출산 기 극복)

  ○ 사업    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계속사업)

  ○    산   액 : 1,100,000천원(증 285,000천원)

   ※ 증감 사유 : 2021년 출생아수를 11,000명으로 상하여 재 확보한 8,150명분에서 부족분인 2,850명분의 

산 증액이 필요(지원 상 확  ’20년 2자녀이상 는 소득층 가정 → ’21년 모든 출생아) 

  ○ 사   업   량 : 2021년 도내 全 출생아(11,000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2021년 도내 全 출생아 상 교통안 용품(카시트) 보

  ○ 지원근거 : 재난  안 리 기본법 제31조의2, 충청남도 안 취약계층 지원 조례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 도지사는 불의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때 안전취약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 물품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5.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 1,630,000천원(도비 815,000, 시군비 815,000)

 ○ 2021년 출생아 카시트 보급 

   ․ 200,000원 × 8,150명* = 1,630,000천원 

(변경)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 2,200,000천원(도비 1,100,000, 시군비 1,100,000)

 ○ 2021년 출생아 카시트 보급 

   ․ 200,000원 × 11,000명* = 2,200,000천원

 ※ 최근 3년 출생아 수 : 2018년(14,380명), 2019년(13,467명), 2020년(12,123명)
    연도별 약 1,000명씩 감소추세 반영, 2021년 약11,000명 출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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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825,884 625,884 1,630,000 2,200,000 570,000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1,412,942 312,942 815,000 1,100,000 285,000 -

시군비 1,412,942 312,942 815,000 1,100,000 285,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330,000 625,884 704,116 47%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문화팀
최천재

(행) 2170

하덕수

(행) 5616

채필주

(행) 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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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 비훈련 유공 통령 기 표창 포상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비상대비 운영

세부사업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운영

통 계 목 포상금
(303-01)

□ 사업개요

  ○ 사업목  : 2020년 비상 비훈련 통령 기 표창 수상에 따른 련 유공 공무원 격려

  ○ 사업 치 : 충청남도

  ○ 사업기간 : 2021. 7.  1. ~ 2021. 12. 31.(신규사업)

  ○  산 액 : 2,100천원

   ※ 증감 사유 : 행안부 통령 표창 연말 선정  포상  연말 지 에 따라 1회 추경 편성(2020. 12. 30.수납)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내용 : 비상 비훈련 업무추진 유공자 격려용으로 활용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주요업무의 외부평가에 한 인센티  용 규정 제3조 제2항, 제5조

충청남도 주요업무의 외부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규정

제3조(적용대상평가) 2. 중앙행정기관이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별평가

제5조(재정상 인센티브) ①제3조 제1호의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담당 부서에 대해서는 재정인센

티브 지원액의 일부로 ｢별표1｣과 같이 담당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3조 제2호의 외부평가 기관에서 지원한 재정인센티브 또는 포상금의 일부로 ｢별표2｣와 같이 담당부서와 협조부서

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협조부서에 대한 시상금은 재정인센티브 범위 내에서 담당부서가 정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비상대비훈련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 포상금 : 2,100천원

  ○ 업무추진 유공자 격려 : 2,100천원

    - 업무추진 유공자 7명 × 300천원 = 2,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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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100 - - 2,100 2,100 - 신규

국  비 2,100 - - 2,100 2,100 - 국고

도  비 - - - - - - -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

(행) 2170

이수용

(행) 5613

박찬호

(행) 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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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고보조  집행잔액  이자 반납
   (다 이용 건물용 경보통제시스템 집행잔액 반납 )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보전지출

통 계 목 국고보조금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  : 민방 경보 상 다 이용 건물용 경보통제시스템 설치 국고보조  집행잔액  이자 반납

  ○ 사업    치 : 충청남도(경보통제소)

  ○ 사업    기간 : 2020.1 ~ 12월(단년도 사업)

  ○    산   액 : 3,660천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  집행잔액  이자 발생에 따른 반납

  ○ 사   업   량 : 민방 경보 상 다 이용 건물용 경보통제시스템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민방 경보 상 다 이용 건물용 경보통제시스템 설치

  ○ 지원    근거 : 민방 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항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면장·동장 또는 대통

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인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대규모점포 및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따른 영화상영관의 관리주체는 신속하에 민방위 경

보를 건물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 3,660천원(집행잔액 3,516, 이자 144)

 - 사업비 : 67,500천원(국비 20,250, 도비 47,250)

 - 집행액 : 55,780천원(국비 16,734, 도비 39,046)

 - 잔  액 : 11,720천원(국비 3,516, 도비 8,204)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3,516천원 및 이자 : 14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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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660 - - 3,660 3,66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3,660 - - 3,660 3,66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경보통제팀
최천재

(행) 2170

최석장

(행) 5615

추완엽

(행) 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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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재 난 과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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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과

 1. 인명구조대 기능보강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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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명구조  기능보강

정책사업 생황재난예방

단위사업 생활 안전관리

세부사업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  : 인명구조  구조용 보트 구입‧배치를 통해 공주시 수난사고 방  응 활동   

 역량 강화

  ○ 사업    치 : 공주시 내수면 일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12. 31.(신규사업)

  ○    산   액 : 30,000천원

   ※ 증감 사유 : 기존 구조용 보트의 불용처리로(‘03년 구입, 사용연한 7년) 수난사고 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편성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 사업    내용 : 인명구조  구조용 보트 1  구입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재난  안 리 기본조례 제45조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5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③ 도지사는 도민이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인명구조대 기능보강 : 60,000천원(도비 30,000, 시군비 30,000)

  ○ 구조용 보트 구입 : 60,000천원

   ․ 보트 26,950,000원×1대 = 26,950천원

   ․ 선외기 27,100,000원×1개 = 27,100천원

   ․ 트레일러 3,250,000원×1개 = 3,250천원

   ․ 비미니탑 450,000원×1개 = 450천원

   ․ 경광등 1,500,000원×1개 = 1,500천원

   ․ 롤바 150,000원×1개 = 150천원

   ․ 보트 안전검사 600,000원×1회 = 6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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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0,000 - - 60,000 6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30,000 - - 30,000 30,000 -

시군비 30,000 - - 30,000 3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안전점검팀
오지현

(행) 2180

김희수

(행) 3273

장세인

(행) 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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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용도 제설장비 보강

정책사업 자연재난예방및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예방및복구지원

세부사업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  : 겨울철 재난 방  재난피해지역 복구를 한 필요장비 지원

  ○ 사업    치 : 충남 산군 일원

  ○ 사업    기간 : 2021.7.1.~2021.12.31.(신규사업)

  ○    산   액 : 37,500천원

   ※ 증감 사유 : 강설시 취약도로, 응달, 결빙구간 등 치우기  재난발생시 장 정리 장비 구입으로

                  신속한 재난 처 응 가능

  ○ 사   업   량 : 15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산군

  ○ 사업    내용 : 제설, 청소 등을 한 동력살분무기(엔진블로워) 등 구입

  ○ 지원근거 : 자연재해 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65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②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

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5조(예산 지원) 

국민안전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

費)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다용도 제설장비 보강 : 75,000천원(도비 37,500, 시군비 37,500)

  ○ 동력살분무기 500천원 * 150개소 : 7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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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5,000 - - 75,000 75,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37,500 - - 37,500 37,500 -

시군비 37,500 - - 37,500 37,5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박병용

(행) 2185

박상용

(행) 3242

이병령

(행) 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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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 류시설설치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우수저류시설설치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  : 이상기후 등 도시개발로 인해 우수의 직 유출량이 증가됨에 따라 하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과하는 홍수량을 우수 류를 통해 감소시켜 피해 방

  ○ 사업    치 : 공주시 신 동 244번지 일원

  ○ 사업    기간 : 2019～2022(다년도 계속사업)

  ○    산   액 : 1,575,000천원(감 1,355,000천원)

   ※ 증감 사유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국비 투자계획 변경(사업기간 : ‘19.～21. → ‘19.～22.)

  ○ 사   업   량 : 류시설 15,000㎥(지하식), 펌  3 (25㎥/min 2 , 10㎥/min 1 ), 유출입 로 

400m(2.5m×1.5m 81m, 1.5×1.5 134m, 흄  D1200 70m 등), 수문, 상부 주차시설, 기설비 등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장

  ○ 사업    내용 : 우수 류시설 설치

  ○ 지원근거 : 자연재해 책법 70조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우수저류시설설치

 ○ 공주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저류용량 15,000㎥)

   · 총 사업비 15,860,000천원

   · 기 투자 : 10,000,000천원(국 5,000,000 시 5,000,000)

   · ‘21년   : 3,150,000천원(국 1,575,000 시 1,575,000)

   · ‘22년   : 2,710,000천원(국 1,355,000 시 1,3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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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5,860,000 10,000,000 5,860,000 3,150,000 △2,710,000 2,710,000 계속

국  비 7,930,000 5,000,000 2,930,000 1,575,000 △1,355,000 1,355,000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7,930,000 5,000,000 2,930,000 1,575,000 △1,355,000 1,355,000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000,000 4,00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복구지원팀
박병용

(행) 2185

최천규

(행) 3243

신동명

(행) 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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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안 상황실 상회의시스템 보강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  : 재난안 상황실 상회의시스템의 무 단 운 을 한 보강 사업

  ㅇ 사업    치 : 충청남도 재난안 상황실

  ㅇ 사업    기간 : 2021.4.1.~2021.12.31.(단년도 사업)

  ㅇ    산   액 : 61,640천원

   ※ 증감 사유 : 소방교부세가 추가교부(’20. 12)됨에 따라 재난안 상황실 내 상회의시스템(국가지도통신

                  상회의 시스템)의 보강을 해 필요한 장비를 구입  설치하고자 편성

  ㅇ 사   업   량 : 상회의 코덱 1식, 비디오 매트릭스 1식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ㅇ 사업    내용 : 재난안 상황실 상회의 시스템 장비 보강 구축

  ㅇ 지원근거 : 재난  안 리기본법 제18조 1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재난안전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보강 : 61,640천원

 ○ 영상회의코덱 구입 및 설치 1식 × 22,000천원 = 22,000천원

 ○ 비디오 매트릭스  구입 및 설치 1식 × 14,000천원 = 14,000천원 

 ○ 영상 및 음향 제어(조정)프로그램 보강 : 6,000천원

 ○ 장비 설치 : 8,000천원

 ○ 재난안전상황실 집기(의자) 구입 : 24개 × 48.5천원 = 11,640천원

- 24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1,640 - - 61,640 61,640 - 신규

국  비 61,640 - - 61,640 61,640 - 소방안전교부세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재난상황통신팀
박병용

(행) 2185

김홍근

(행) 3244

소현정

(행)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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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 그늘막 설치공사

정책사업 자연재난예방및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예방및복구지원

세부사업 폭염대책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  : 여름철 폭염 비 그늘막 설치를 통한 인명  재산 피해 방 추진

  ○ 사업    치 : 충남 천안시 일원

  ○ 사업    기간 : 2021.7.1.~2021.12.31.(신규사업)

  ○    산   액 : 132,000천원

   ※ 증감 사유 : 횡단보도 주변 기인구 증가  유동인구 증가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며

                여름철 폭염 비 그늘막 설치를 통한 인명  재산피해 방 추진

  ○ 사   업   량 : 스마트 그늘막 3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여름철 폭염 비 그늘막 설치

  ○ 지원근거 : 재난  안 리기본법 제25조의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스마트 그늘막 설치공사 : 264,000천원(도비 132,000, 시군비 132,000)

 ○ 스마트그늘막 8,000  * 33개소 = 264,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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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64,000 - - 264,000 264,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132,000 - - 132,000 132,000 -

시군비 132,000 - - 132,000 132,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하단은 작성 예시로 수정 작성 제출)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박병용

(행) 2185

박상용

(행) 3242

김남호

(행) 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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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28.~8.11. 집중호우 재난대책비

(공공시설, 국고추가)(성립전)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7.28.~8.11. 집중호우 재난 
대책비(공공시설, 국고추가)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  : ‘7.28.~8.11. 집 호우’ 공공시설 복구

  ㅇ 사업    치 : 천안시 등 4개 시군

  ㅇ 사업    기간 : 2021.4.1.~2021.12.31

  ○    산   액 : 22,052,239천원

   ※ 증감 사유 : 당  ′20년 ‘7.28.~8.11. 집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 교부결정액  정부 산

                 부족에 따라 일부만 교부되어, 본 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

  ㅇ 사   업   량 : 소하천, 소규모시설, 시·군·농어 도, 기타 등 행정안 부 소  645개 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ㅇ 사업    내용 : 호우로 피해입은 공공시설 기능복원  개선복구

  ㅇ 지원근거 : 자연재해 책법 70조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7.28~8.11. 집중호우 대책비(공공시설, 국고추가)(성립전) : 22,052,239천원

 ○ 천안시 : 17,773,322천원(143개소)

 ○ 아산시 : 2,133,446천원(74개소)

 ○ 금산군 : 215,378천원(343개소)

 ○ 예산군 : 1,930,093천원(85개소)

 ※ 작년 국비 교부계획이었으나 정부 예산부족으로 일부 교부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교부잔액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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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8,298,656 76,246,417 - 22,052,239 22,052,239 - 계속

국  비 74,247,239 52,195,000 - 22,052,239 22,052,239 -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24,051,417 24,051,417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74,247,239 52,195,000 22,052,239 70.3% 불용
교부잔액 

‘21년 편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복구지원팀
박병용

(행) 2185

최천규

(행) 3243

이준범

(행) 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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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 책  지원사 업 ( 성 립 )

정책사업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한파대책 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  : 독거노인, 노숙자 등 한  취약계층을 상으로 방한물품 지원

  ㅇ 사업    치 : 천안시 등 15개 시군

  ㅇ 사업    기간 : 2021. 3. ~ 2021. 12.

  ㅇ    산   액 : 110,000천원

   ※ 증감 사유 : 국비 교부에 따른 편성(2021. 1. 19.)

  ㅇ 사   업   량 : 방한물품(담요, 핫팩, 방한모, 방한장갑, 마스크, 목도리 등) 지원 1식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ㅇ 사업    내용 : 담요, 핫팩, 방한모 등 한  취약계층을 상으로 방한물품 지원 1식

  ㅇ 지원근거 : 「지방교부세법」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4. 1. 1.>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한파저감시설 설치 : 110,000천원 (국비(특교세) 110,000천원)

 ○ 천안시 : 17,000천원, 공주시 : 7,000천원, 보령시 : 8,000천원, 아산시 : 11,000천원

    서산시 : 8,000천원, 논산시 : 10,000천원, 계룡시 : 1,000천원, 당진시 : 8,000천원

    금산군 : 5,000천원, 부여군 : 7,000천원, 서천군 : 5,000천원, 청양군 : 3,000천원

    홍성군 : 7,000천원, 예산군 : 8,000천원, 태안군 : 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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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10,000 - - 110,000 110,000 - 신규

국  비 110,000 - - 110,000 110,000 - 특교세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특교세)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자난대응팀
박병용

(행)2185
박상용

(행)3242
이병령

(행)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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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능검사 행자 등록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국내여비(2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  : 지방이양사무(성능검사 행자 등록)에 한 인건비  경상비 지원

  ○ 사업    치 : 도내 역(15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2021.12. 31.

  ○    산   액 : 17,000천원

     ※ 증감 사유 : 국비 교부에 따른 편성(2021.5.25.)

  ○ 사   업   량 : 재해 험도평가 23건, 출장여비 23개소, 량비 400식

  ○ 사업시행방법 : 직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문가 수당, 출장여비, 량비 등 

  ○ 지 원 근 거 : ｢ 앙행정권한  사무 등의 지방 일  이양을 한 30개 통령령의 일부개정에 한 

통령령｣ 제7조(「 경사지 재해 방에 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제7조(「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3”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계측업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 : 17,000천원(국비(균특))

 ○ 사무관리비 : 14,700천원

  · 전문가 수당 : 재해위험도평가 1건 500천원 x 23개소 = 11,500천원

  · 급량비 : 8천원 x 400식 = 3,200천원

 ○ 국내여비 : 2,300천원

  · 출장여비 : 50천원 x 23개소 x 2인 = 2,3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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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7,000 - - 17,000 17,000 - 신규

국  비 17,000 - - 17,000 17,000 - 균특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박병용

(행) 2185

박상용

(행) 3242

박병현

(행) 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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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보조)(성립전)

정책사업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  : 둔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차량 침수피해 방을 해 침수 험 신속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ㅇ 사업    치 : 공주시, 논산시, 산군

  ㅇ 사업    기간 : 2021. 3. ~ 2021.12. 31.

  ㅇ    산   액 : 625,000천원

   ※ 증감 사유 : 국비 교부에 따른 편성(2021. 3. 15.)

  ㅇ 사   업   량 : 침수 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차량번호 인식기, CCTV, 모니터링시스템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ㅇ 사업    내용 : 차량번호 인식기, CCTV, 모니터링시스템 등 침수 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

  ㅇ 지원근거 : 재난  안 리기본법 제66조 제5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5항(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  : 1,250,000천원(국비 625,000천원 / 시군비 625,000천원)

  ○ 공주시 :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 1식 = 250,000천원 / 250,000천원

  ○ 논산시 :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 1식 = 125,000천원 / 125,000천원

  ○ 예산군 :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 1식 = 250,000천원 / 25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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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250,000 - - 1,250,000 1,250,000 - 신규

국  비 625,000 - - 625,000 625,000 -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625,000 - - 625,000 625,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자난대응팀
박병용

(행)2185
박상용

(행)3242
함지호

(행)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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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시설 옥상녹화(보조)(성립 )

정책사업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공공시설 옥상녹화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  : 무더 쉼터로 지정된 공공시설의 옥상녹화 등을 통해 도심 열섬 상 완화  냉방비 감

  ㅇ 사업    치 : 공주시

  ㅇ 사업    기간 : 2021. 3. ~ 2021.12. 31.

  ㅇ    산   액 : 136,500천원

   ※ 증감 사유 : 국비 교부에 따른 편성(2021. 2. 25.)

  ㅇ 사   업   량 : 민원동 옥상500㎡ 옥상녹화 1식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ㅇ 사업    내용 : 무더 쉼터로 지정된 공공시설의 옥상녹화 1식

  ㅇ 지원근거 : 재난  안 리기본법 제66조 제5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5항(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공공시설 옥상녹화  : 273,000천원(국비 136,500천원 / 시군비 136,500천원)

  ○ 공주시 : 공공시설 옥상녹화 1식 = 273,000천원(국비 136,500천원 / 시군비 136,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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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73,000 - - 273,000 273,000 - 신규

국  비 136,500 - - 136,500 136,500 -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136,500 - - 136,500 136,5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자난대응팀
박병용

(행)2185
박상용

(행)3242
김남호

(행)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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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충청남도 긴 통신무선망 개선

정책사업 재난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단위사업 재난정보통신시스템 
시설 구축 및 운영

세부사업 재난정보통신시스템 
관리

통 계 목 시설비(401-01)
공공운영비(201-02)

□ 사업개요

  ㅇ 사업    목  : 충청남도 긴 통신무선망(HAM)의 음 지역 해소를 통한 재난 통신 수단 확보

  ㅇ 사업    치 : 충남 산군

  ㅇ 사업    기간 : 2021.4.1.~2021.12.31.(단년도 사업)

  ㅇ    산   액 : 25,360천원

   ※ 증감 사유 : 소방교부세가 추가교부(’20. 12)됨에 따라 충청남도 긴 통신무선망의 음 지역( 산군)

                  해소를 해 계기를 추가 설치하고자 편성

  ㅇ 사   업   량 : 아마추어무선(HAM) 산악 계국 1개소

  ㅇ 사업시행방법 : 직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ㅇ 사업    내용 : 아마추어무선(HAM) 산악 계국 1개소 구축

  ㅇ 지원근거 : 충청남도 재난  안 리 기본조례 제40조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0조(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①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긴급통신수단을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청남도 긴급통신무선망 개선 : 25,360천원

 ○ 시설비 : 22,000천원

  · 산악 중계기 1개소 × 22,000천원 = 22,000천원

 ○  공공운영비 : 3,360천원

  · 철탑 유지관리 및 사용료 : 3,36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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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5,360 - - 25,360 25,360 - 신규

국  비 25,360 - - 25,360 25,360 - 소방안전교부세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재난상황통신팀
박병용

(행) 2185

김홍근

(행) 3244

소현정

(행)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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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난안 통신망 단말기 구입

정책사업 재난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단위사업 재난정보통신시스템 
시설 구축 및 운영

세부사업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  : 신속한 상황 와 통합 응을 한 재난안 통신망(PS-LTE) 활용

  ㅇ 사업    치 : 충청남도

  ㅇ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단년도 사업)

  ㅇ    산   액 : 27,650천원(증20,000천원)

   ※ 증감 사유 : 소방교부세가 추가교부(’20. 12)됨에 따라 재난 시 신속한 응을 해 국 단일통신망인

                  재난안 통신망(PS-LTE)을 활용하기 한 용단말기를 구입하고자 편성

  ㅇ 사   업   량 : 스마트폰형 단말기 22 (증 16 )

  ㅇ 사업시행방법 : 직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ㅇ 사업    내용 : 재난안 통신망 용 단말기 16  구입

  ㅇ 지원근거 : 재난  안 리 기본법 제34조의1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ㆍ

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 27,650천원(국비 20,000천원 / 도비 7,650천원)

 ○ 본예산 : 단말기 6대 × 1,190천원 = 7,650천원(조달수수료 포함)

 ○ 1회 추경예산 : 단말기 16대 × 1,190천원 = 20,000천원(조달수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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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7,650 - 7,650 27,650 20,000 -

국  비 20,000 - - 20,000 20,000 - 소방안전교부세

도  비 7,650 - 7,650 7,650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72%, 도비 28%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6,000 - 16,000 0% 16,0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재난상황통신팀
박병용

(행) 2185

김홍근

(행) 3244

소현정

(행)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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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난 리기  출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

세부사업 재부거래지출

통 계 목 기금전출금
(7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  : 각종 재난의 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해 계법령에 따라 매년 

립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재원  변경액 : 14,200,000천원

     ※ 재원변경 사유 : 코로나19 응 련 재원부족에 따라 기 산재원 체

  ○ 재 원  조 성 : 일반회계 출연(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1/1000) 

  ○ 사업시행방법 : 직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일반회계에서 재난 리기 으로 출

  ○ 지원    근거 : 재난  안 리 기본법 제67조, 충청남도 재난 리기  운용  리 조례

 ❍ 기금적립(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최저적립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1000

 ❍ 기금용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 위 법령의 범위에서 용도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재난관리기금 전출 : 14,200,000천원 

  ○ 최근 3년간(2017~2019)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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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4,200,000 - 14,200,000 14,200,000 - -

국  비 - - - - - -

도  비 - - 14,200,000 - △14,200,000 -

시군비 - - - - - -

지방채 14,200,000 - - 14,200,000 14,200,000 -

 * 보조율 : 지방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3,600,000 - 13,600,000 0% 13,600,0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복구지원팀
박병용

(행) 2185

최천규

(행) 3243

박재순

(행) 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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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해구호기  출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

세부사업 재부거래지출

통 계 목 기금전출금
(7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  : 재난발생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지원을 해 계 법령에 따라 매년 립해야하는 

법정의무기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산   액 : 7,100,000천원  

     ※ 증감 사유 : 도 재원부족으로 본 산 미편성, 법정의무기  립으로 재난 발생시 능동  처

  ○ 재 원  조 성 : 일반회계 출연(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5/1000) 

  ○ 사업시행방법 : 직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일반회계에서 재해구호기 으로 출

  ○ 지원근거 :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충청남도 재해구호기  리 조례

 ❍ 기금적립(재해구호법 제14조)

   - 도지사는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최저적립액(재해구호법 제15조)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5/1000

 ❍ 기금용도(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 이재민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법 제14조 제2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재해구호기금 전출 : 7,100,000천원 

  ○ 최근 3년간(2017~2019)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5/1,000

   (1,394,472,000+1,403,897,000+1,460,710,000)천원/3×5/1,000 ≒ 7,1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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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1,381,000 36,281,000 - 7,100,000 7,100,000 18,000,000

국  비 - - - - - -

도  비 54,281,000 36,281,000 - - - 18,000,000

시군비 - - - - - -

지방채 7,100,000 - - 7,100,000 7,100,000 -

 * 보조율 : 지방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769,000 6,769,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총괄팀
박병용

(행) 2185

정일권

(행) 3241

이종석

(행) 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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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천   과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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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하천 정비사업( 강권역)(도)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도)

통 계 목 시설비,감리비,부대비
(401-01,02,03)

 

□ 사업개요 

  ○ 사업    목  : 지방하천의 치수안정성 확보를 한 하천정비

  ○ 사업    치 : 충청남도 내 14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장기 계획사업)

  ○    산   액 : 53,109,000천원【 기정액 : 45,214,000천원 + 추경 증감 : 7,895,000천원 】

   ※ 증감 사유 : 하천 정비사업과 도시계획 도로사업 병행구간 시군부담 (천안, 공주, 계룡) 계상 등

  ○ 사   업   량 : 천안 병천천 등 33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 사업    내용 : 제방·호안 등 치수안 성 확보를 한 시설 정비

  ○ 지원근거 : 하천법 59조 

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도)  

 ㅇ 14개 시군 33개소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군 하천명
당 초 변 경

합 계 합 계 도비 부담금

합 계 33개지구 45,214,000 53,109,000 47,443,000 5,666,000

천안시 병천천 3,911,000 5,064,000 3,911,000 1,153,000

″ 광기천 3,000,000 3,000,000 3,000,000 

″ 장재천 1,300,000 1,300,000 1,300,000 

″ 판정천 585,000 585,000 585,000 

공주시 중산천 3,498,000 7,498,000 3,498,000 4,000,000

″ 마곡천 196,000 196,000 196,000 

보령시 간치천 550,000 750,000 750,000 

- 50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11,084,000 228,978,600 45,214,000 53,109,000 7,895,000 328,996,400 계속

국  비 96,541,750 96,541,750 - - - - 지방이양

도  비 505,744,750 129,305,350 45,214,000 47,443,000 2,229,000 328,996,400 이양재원+도비

시군비 - - - - - -

기  타 8,797,500 3,131,500 - 5,666,000 5,666,000 - 부담금

 *  ( 2 0 13 년 까지 착수 )  국비 60 % , 지방 비( 도 비)  4 0 %  용

   ( 2 0 14 년 부 터  착수 )  국비 50 % , 지방 비( 도 비)  50 %  용

   ( 2 0 2 0 년 부 터  착수 )  하 천정 비사 업  지방 이 양  도 비 10 0 % ( 이 양 재 원+도 비)

아산시 둔포천 945,000 945,000 945,000 

서산시 도당천 1,637,000 1,637,000 1,637,000 

″ 석남천 4,412,000 4,912,000 4,912,000

″ 명천천 500,000 500,000 500,000 

″ 석림천 311,000 311,000 311,000 

″ 청지천 100,000 100,000 100,000 

논산시 신암천 3,632,000 3,632,000 3,632,000 

″ 신양천 550,000 950,000 950,000

″ 왕암천 200,000 200,000 200,000 

″ 양촌천 860,000 860,000 860,000 

계룡시 연산천 4,897,000 5,410,000 4,897,000 513,000

″ 왕대천 200,000 400,000 400,000 

당진시 오봉천 300,000 300,000 300,000 

″ 초대천 1,105,000 1,105,000 1,105,000 

금산군 유등천 500,000 500,000 500,000 

″ 진산천 250,000 250,000 250,000 

부여군 주교천 2,000,000 2,000,000 2,000,000 

″ 칠산천 200,000 200,000 200,000 

″ 금천 154,000 154,000 154,000 

서천군 화산천 4,315,000 4,844,000 4,844,000 

″ 도마천 550,000 750,000 750,000 

″ 판교천 150,000 350,000 350,000 

″ 솔리천 800,000 800,000 800,000 

청양군 장승천 2,736,164 2,736,164 2,736,164 

홍성군 와룡천 350,000 350,000 350,000 

태안군 용요천 519,836 519,836 519,836 

총사업비

53,109,000천원(도비 514,000, 지방채 46,929,000, 부담금 5,666,000) 

 401-01 :　49,717,950천원(도비 422,950, 지방채 43,629,000, 부담금 5,666,000)

 401-02 :   3,345,836천원(도비 45,836, 지방채 3,300,000)

 401-03 :      45,214천원(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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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53,232,598 44,181,717 9,050,881 83.0% 9,050,881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계획팀
김두기

(행) 2190

이승주

(행) 4704

김원식

(행) 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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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방하천 정비사업( 강권역)(시군자본)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시군)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ㅇ  사 업     목  : 지방하천의 치수안 성 확보를 한 하천정비

  ㅇ  사 업     치  : 충청남도 내 11시군

  ㅇ  사 업     기 간  : 2021. 1. 1. ～ 2021. 12. 31.( 장기 계획사업)

  ㅇ     산    액  :  36,783,690천원【 기정액 : 39,012,690천원 + 추경 증감 : △2,229,000천원 】

    ※ 증감 사유 : 시군시행 사업을 도시행 사업으로 지구 간 조정

  ㅇ  사    업    량  : 천안 풍서천 등 19개 지방하천 정비사업

  ㅇ  사 업 시 행 방 법  : 시․군시행

  ㅇ  사 업 시 행 주 체  : 시장․군수

  ㅇ  사 업     내 용  : 제방·호안 등 치수안 성 확보를 한 시설 정비

  ㅇ  지 원     근 거  : 하 천법 59조 

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시군자본)  

 ㅇ 11개 시․군 19개소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군 하천명
당 초 변 경

합계 도비 시군비 합계 도비 시군비

합 계 19개지구 58,177,352 39,012,690 19,164,662 54,831,198 36,783,690 18,047,508

천안시  풍서천 2,500,000 1,625,000 875,000 2,500,000 1,625,000 875,000

″  지장천 100,000 65,000 35,000 - -　 -　

공주시  용수천 624,300 449,496 174,804 624,300 449,496 174,804

″  대학천 2,000,000 1,300,000 700,000 2,000,000 1,300,000 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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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39,707,231 182,372,700 58,483,121 54,831,198 △3,651,923 102,503,333 계속

국  비 77,719,920 77,719,920 지방이양

도  비 147,786,800 45,321,234 39,012,690 36,783,690 △2,229,000 65,681,876 이양재원+도비

시군비 114,200,511 59,331,546 19,470,431 18,047,508 △1,422,923 36,821,457

기  타 0

 

 *  ( 2 0 1 3 년 까 지  착 수 )  국 비  60 % , 도 비  12 % , 시 군 비  2 8%  용 , 

   ( 2 0 1 4 년 부 터  착 수 )  국 비  50 % , 도 비  15% , 시 군 비  3 5%  용 ,

   ( 2 0 2 0 년 부 터  착 수 )  하 천 정 비 사 업  지 방 이 양  도 비  65% , 시 군 비  3 5%

″  제민천 2,169,231 1,950,000 219,231 1,952,308 1,755,000 197,308

″  청룡천 100,000 65,000 35,000 90,000 58,500 31,500

보령시  진죽천 5,500,000 3,575,000 1,925,000 5,000,000 3,250,000 1,750,000

아산시  초사천 7,846,000 5,099,900 2,746,100 7,846,000 5,099,900 2,746,100

″  온양천 100,000 65,000 35,000 90,000 58,500 31,500

논산시  중교천 8,760,600 6,308,100 2,452,500 8,760,600 6,308,100 2,452,500

당진시  서원천 4,000,000 2,600,000 1,400,000 3,600,000 2,340,000 1,260,000

금산군  조정천 2,104,000 1,367,600 736,400 2,104,000 1,367,600 736,400

″  추풍천 5,500,000 3,575,000 1,925,000 4,950,000 3,217,500 1,732,500

″  성곡천 400,000 260,000 140,000 360,000 234,000 126,000

부여군  구룡천 754,000 490,100 263,900 754,000 490,100 263,900

서천군  길산천 493,000 320,450 172,550 493,000 320,450 172,550

홍성군  삽교천 6,826,221 4,437,044 2,389,177 6,146,990 3,995,544 2,151,446

예산군  용굴천 7,000,000 4,550,000 2,450,000 7,000,000 4,550,000 2,450,000

″  성리천 1,400,000 910,000 490,000 560,000 364,000 196,000

총사업비  36,783,690천원(도비 1,012,690, 지방채 3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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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2,450,411 32,445,902 4,509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계획팀
김두기

(행) 2190

이승주

(행) 4704

김원식

(행) 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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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천시설 보수‧보강사업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  : 재해 방을 한 제방·호안 등 정비와 편익증진  친수공간 조성을 한 환경정비

  ○ 사업    치 : 충청남도 내 하천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31.

  ○    산   액 : 1,292,500천원(증 100,000천원)

   ※ 증감 사유 : 집 호우로 유실된 세천 3개소와 호안을 정비하여 피해재발 방지

  ○ 사   업   량 : 7개 시군 12지구(증 1개 시군 1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재해 방을 한 제방·호안·포장·퇴 토 등 보수  정비,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 지원근거 : 하천법 제27조, 충청남도 사무 임조례 제2조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1~3호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홍수조

절지‧저류지‧수문‧선착장 등)

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하천에 관한 비용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당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2조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기정(본예산) : 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정비사업 6개시군 11지구 2,385,000천원

  ○ (천안시) 원성천 홍수방어벽 설치 등 3지구 490,000천원

  ○ (공주시) 왕촌천 가동보 개량 등 2지구 1,000,000천원

  ○ (아산시) 신인천 하천정비 등 2지구 320,000천원

  ○ (당진시) 시곡동 자은동세천 정비 85,000천원

  ○ (부여군) 임천면 성흥산세천 정비 50,000천원

  ○ (서천군) 길산천 제방포장 등 2지구 440,000천원

▣ 변경(추경 증) : 하천 재해복구사업 1지구 200,000천원

  ○ (홍성군) 금마면 수해복구 정비사업 L=215m, H=1.2~2.5m = 200,000천원

총사업비 2,585,000천원(도비 1,292,500, 시군비 1,2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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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5,429,000 12,844,000 2,385,000 2,585,000 200,000 -

국  비 - - - - - -

도  비 7,714,500 6,422,000 1,192,500 1,292,500 100,000 -

시군비 7,714,500 6,422,000 1,192,500 1,292,500 10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590,000 2,59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김두기

(행) 2190

여형구

(행) 4705

가두순

(행) 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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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하천 유지보수( 강권역)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국가하천유지보수
(금강권역)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  : 국가하천 친수시설의 안정  유지 리로 재해 방  주민 이용 편의 제공

  ○ 사업    치 : 강‧삽교천 수계 10개 시군(천안‧공주‧아산‧논산‧당진시, 산‧부여‧서천‧청

양‧ 산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산   액 : 15,147,927천원(증 3,147,927천원)

   ※ 증감 사유 :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산액 변경

  ○ 사   업   량 : 국가하천 7개소 유지보수(연장 240.14km, 고수부지 16.41km)  수문자동화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10개 시․군

  ○ 사업    내용 :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청 소 )

  ○ 지원근거 : 하천법 27조 5항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 : 12,000,000천원

 ○ 금강 등 7개 국가하천 유지보수(대전청소관) 1식  = 5,000,000천원

 ○ 금강 등 7개 국가하천 수문자동화(대전청소관) 70개소 = 7,000,000천원

(변경)

▣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 : 15,147,927천원

 ○ 금강 등 7개 국가하천 유지보수(대전청소관) 1식  = 5,201,927천원

 ○ 금강 등 7개 국가하천 수문자동화(대전청소관) 77개소 = 9,946,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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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479,000 55,412,000 12,000,000 15,147,927 3,147,927 29,919,073

국  비 100,479,000 55,412,000 12,000,000 15,147,927 3,147,927 29,919,073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4,862,000 14,819,000 43,000 99.7% 43,000

 * 20년 최종 추경 이후에 교부된 43백만원은 간주예산 편성 및 명시이월하여 집행완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김두기

(행) 2190

여형구

(행) 4705

강석모

(행) 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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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수계)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국가하천유지보수
(안성천수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  : 국가하천 친수시설의 안정  유지 리로 재해 방  주민 이용 편의 제공

  ○ 사업    치 : 안성천 (천안시, 아산시)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산   액 : 162,073천원(증 62,073천원)

   ※ 증감 사유 :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산액 변경

  ○ 사   업   량 : 국가하천(안성천) 유지보수(연장 12.55k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2개 시․군

  ○ 사업    내용 :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청 소 )

  ○ 지원근거 : 하천법 27조 5항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수계) : 100,000천원

 ○ 안성천 유지보수(서울청 소관) 1식  = 100,000천원

(변경)

▣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수계) : 162,073천원

 ○ 안성천 유지보수(서울청 소관) 1식  = 162,07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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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221,000 340,000 100,000 162,073 62,073 718,927

국  비 1,221,000 340,000 100,000 162,073 62,073 718,927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35,000 635,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김두기

(행) 2190

여형구

(행) 4705

강석모

(행) 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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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0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2020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통 계 목 시설비및부대비
(401-01,02,03)

□ 사업개요

  ○ 사업    목  : 2020. 7. 28.~8.11. 발생한 지방하천 193지구 호우피해를 복구하여 하천시설 기능복원

                     향후 피해재발 방지

  ○ 사업    치 : 도내 12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9. 1. ∼ 2022. 12. 31.

  ○    산   액 : 128,340,790천원

    ※ 증감 사유 : 본 산 편성 후 교부된 국비  도비 부담분을 회 편성

  ○ 사   업   량 :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사업 193지구

  ○ 사업시행방법 : 직 시행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하천시설 기능복원 186지구, 개선복구 7지구

  ○ 지원근거 : 하천법 27조 5항, 충청남도 사무 임조례 제2조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1~3호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홍수조

절지‧저류지‧수문‧선착장 등)

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하천에 관한 비용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2조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호우피해 복구 193지구 (총사업비 변경 없음) = 140,787,752천원

  ○ 개선복구 7개소 118,154,750천원, 기능복원 186개소 22,633,002천원

총사업비

140,787,752천원

- 국비 98,215,762(국토부 부담금 68,060,525  행안부 30,155,237), 특교세 12,320,962

- 도비 30,251,028(예비비 126,000 도비 12,025,028  지방채 18,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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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40,787,752 12,446,962 - 128,340,790 128,340,790 -

국  비 42,476,199 12,320,962 - 30,155,237 30,155,237 - 국고, 특교세

도  비 30,251,028 126,000 - 30,125,028 30,125,028 -

시군비 - - - - - -

기  타 68,060,525 - - 68,060,525 68,060,525 - 성립전(부담금)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2,446,962 2,110,732 10,336,230 17% 10,336,23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김두기

(행) 2190

여형구

(행) 4705

가두순

(행) 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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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지터2교(소교량) 정비

정책사업 생활재난예방

단위사업 생활 안전관리

세부사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통 계 목 403-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  : 소규모 험시설을 정비하여 통행환경 개선  재난사고 방

  ㅇ 사업    치 :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555-11번지 일원

  ㅇ 사업    기간 : 2021.7.1.~2021.12.31.(신규사업)

  ㅇ    산   액 : 75,000천원

    ※ 증감 사유 : 본 산 편성 후 교부결정(‘20. 12.)에 따른 추경 산 편성

  ㅇ 사   업   량 : 소교량 재가설(L=15m, B=4.0m)  속도로 포장(L=20m, B=4.0m)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장

  ㅇ 사업    내용 : 소규모 험시설 재가설

  ㅇ 지원근거 : 소규모 공공시설 안 리 등에 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설별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

리청으로 하여금 정비 및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동지터2교 정비사업 150,000천원 (신규)

 ㅇ 교량공(교량 재가설, 가도 설치 및 폐기물처리) = 139,070천원

 ㅇ 접속도로공(콘크리트 포장) = 2,670천원

 ㅇ 부대공(설계비 등) = 8,260천원

총사업비 150,000천원(소방교부세 75,000, 시군비 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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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50,000 - - 150,000 150,000 -

국  비 75,000 - - 75,000 75,000 - 소방교부세

도  비 - - - - - -

시군비 75,000 - - 75,000 75,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소방교부세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김두기

(행) 2190

여형구

(행) 4705

김승훈

(행) 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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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남소교량 정비공사

정책사업 생활재난예방

단위사업 생활 안전관리

세부사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통 계 목 403-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  : 소규모 험시설을 정비하여 통행환경 개선  재난사교 방

  ㅇ 사업    치 : 부여군 충화면 청남리 산226-2

  ㅇ 사업    기간 : 2021.7.1.~2021.12.31.(신규사업)

  ㅇ    산   액 : 125,000천원

   ※ 증감 사유 : 본 산 편성 후 교부결정(‘20. 12.)에 따른 추경 산 편성

  ㅇ 사   업   량 : 소교량 재가설 L=12m, B=6m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부여군수

  ㅇ 사업    내용 : 소규모 험시설 재가설

  ㅇ 지원근거 : 소규모 공공시설 안 리 등에 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설별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

리청으로 하여금 정비 및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청남소교량 정비사업 250,000천원(신규)

 ㅇ 교량공(교량 재가설, 가도 설치 및 폐기물처리) = 150,000천원

 ㅇ 접속도로 포장 = 50,000천원

 ㅇ 부대공(설계비 등) = 50,000천원

총사업비 250,000천원(소방교부세 125,000, 시군비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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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50,000 - - 250,000 250,000 -

국  비 125,000 - - 125,000 125,000 - 소방교부세

도  비 - - - - - -

시군비 125,000 - - 125,000 125,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소방교부세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김두기

(행) 2190

여형구

(행) 4705

김승훈

(행) 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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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골천2소교량 정비

정책사업 생활재난예방

단위사업 생활 안전관리

세부사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통 계 목 403-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  : 소규모 험시설을 정비하여 통행환경 개선  재난사고 방

  ㅇ 사업    치 : 산군 술면 송석리 161

  ㅇ 사업    기간 : 2021.7.1.~2021.12.31.(신규사업)

  ㅇ    산   액 : 85,000천원

    ※ 증감 사유 : 본 산 편성 후 교부결정(‘20. 12.)에 따른 추경 산 편성

  ㅇ 사   업   량 : 소교량 재가설 L=13m, B=5m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산군수

  ㅇ 사업    내용 : 소규모 험시설 재가설

  ㅇ 지원근거 : 소규모 공공시설 안 리 등에 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설별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

리청으로 하여금 정비 및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수골천2소교량 정비사업 170,000천원(신규)

 ㅇ 교량공(교량 재가설, 가도 설치 및 폐기물처리) = 150,804천원

 ㅇ 접속도로 포장 = 6,236천원

 ㅇ 부대공(설계비 등) = 12,960천원

총사업비 170,000천원(소방교부세 85,000, 시군비 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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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70,000 - - 170,000 170,000 -

국  비 85,000 - - 85,000 85,000 - 소방교부세

도  비 - - - - - -

시군비 85,000 - - 85,000 85,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소방교부세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김두기

(행) 2190

여형구

(행) 4705

김승훈

(행) 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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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규모공공시설 안 검 용역

정책사업 생활재난예방

단위사업 생활 안전관리

세부사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통 계 목 403-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  : 소규모공공시설 수조사, 안 검 등을 이행하여 정비, 국비지원 등 근거마련

  ㅇ 사업    치 : 도내 3개 시군

  ㅇ 사업    기간 : 2021.7.1.~2021.12.31.(신규사업)

  ㅇ    산   액 : 150,000천원

    ※ 증감 사유 : 소방교부세가 추가교부(’20. 12)됨에 따라 도내 소규모 공공시설의 체계 인 리와

                   재해  방을 해 편성

  ㅇ 사   업   량 : 소규모공공시설 안 검 1식

  ㅇ 사업시행방법 : 당진시 등 3개 시군

  ㅇ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ㅇ 사업    내용 : 소규모 공공시설 안 검 용역 실시

  ㅇ 지원근거 :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 리 등에 한 법률 제5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

청으로 하여금 정비 및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시행 3개 시군 = 500,000천원

 ㅇ (당진시)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400개소 = 200,000천원

 ㅇ (금산군)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400개소 = 200,000천원

 ㅇ (예산군) 안전점검 200개소 = 100,000천원

총사업비 500,000천원(소방교부세 150,000, 시군비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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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00,000 - - 500,000 500,000 -

국  비 150,000 - - 150,000 150,000 - 소방교부세

도  비 - - - - - -

시군비 350,000 - - 350,000 35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소방교부세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시군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김두기

(행) 2190

여형구

(행) 4705

김승훈

(행) 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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